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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주4·3사건 재 정 립 시 민 연 대

수신 법 무부장관

(경 유) 국가소송과

제목 정 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

1. 관련근거

가. 공공기관의 정 보공개에 관한법 률 제 11조 제4항

나. 「정 보 비 공개 결 정 통지 서」 국가소송과-3526(2021. 04. 28.)

2. 이와 관련하여 귀기관의 정 보 비공개 결정은 위법부당하여 이의신청 을 제

기하니 관련규정 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.

붙임 1.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1부 .

2. 조선 일 보 의 견 광고 (2021.4.14.) 1부 .

3. 조선 일 보 의 견광고 (2021.53.) 1부 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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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안자

협 조자

시 행 제주4· 3사건 재 정 립 시 민 연 대— (2021.5.24.)접  수

우 031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2 종로빌딩 6층 /

전 화 (02)737-0403 전 송 (02)6951-0284 ' fcfkorea@fcf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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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주4 —3사건은 남로당 공산주의 자들의 폭동이 고 반란이 다!


